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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더불어 2개 사업에 한 국고보조 의 규모 자체도 1,200억원 정도 순증 되는데, 

이번에 실시되는 “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”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수요와 재정력을 고

려하여 보조 을 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

하리라 단된다.

3 ) 보 통 교 부세  기 재정수 요  산 정기 에  사 회 투 자 반 비 율  강 화

일반회계 기  지방의 총 산  사회개발부문 산 비 은 지속 으로 상승하여 2005

년 이후부터는 40%를 상회하고 있다. 이러한 상황을 반 하여 , 정부는 년도부터 보통

교부세 기 재정수요 산정에 있어 사회투자 련항목을 31%에서 36%로 인상한 바 있다. 

내년에는 사회개발 련 항목을 40%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5) 지방의 실질  재정수

요와 교부세 기 재정수요를 더욱 부합하도록 할 정이다.

4 ) 자치구 에  한  조 정교 부  제도  개 선

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역․기 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문제도 개선

할 필요가 있다.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르면 특별시와 역시는 조례로서 취득세․등록

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 을 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, 조정교부  배

부기 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재원규

모도 시․군의 보통교부세보다 낮은 수 이다.6)

따라서 정부는 조정교부  배부기 에서 사회복지분야 련 항목을 증가시키고 재원규

모도 재보다 총액 기  10%(3,000억원) 정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하여, 특별시와 

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.

5) 「지방비부담심의회」운 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련된 사항들을 합리 으로  

결정

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

하여 사 에 행정자치부 장 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.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는 지

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(‘07.4.5일) 제2차 을 원장으로 하는 「지방비부담심의회」7)

   보통교부세 : 시 평균  1,069억원,  군 평균  924억원


